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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민자치단체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적 의의
1)

최재송(경기대 국제관계학과)·허성욱(경기대 행정학과)

매우 다양한 제도적 특성을 지닌 미국의 주민조직 중에서 설립 방식부터 법적인 지

위까지 기존의 주민조직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 제도가 있다. 주민자치단체로 명명

될 수 있는 이 제도는 공식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자치적인 거버넌스를 수행하며 공동

체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작업은 이러한 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에 있다. 이론적으로 이 제도는 공유재 이론에 기초하여 그 제도적 기반이 설명되

며, 그 기능은 공공서비스 공급제도로서 설명되며, 그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방제도에서 일종의 지방특구로서 설명될 수 있다. 1960년대 초부터 발전해 온 이러

한 주민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급속히 성장

해 왔으며, 미국의 연방제 제도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 

주민자치 조직의 형성에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국의 정치·행정적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이 제도를 수용하는 데에는 좀 더 세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주제어: 주민자치단체, 공유재, 공공서비스, 특구

1. 서 론

주민조직에 관한 연구는 주민조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조직이 형성되는 지역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주거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주민조직의 

특성은 주거지역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산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주민조직의 특성과는 구별될 것이다. 주거지역은 본질적으로 거주 목

적을 위한 복수의 주거 수단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며 다수의 주민들

이 상주한다. 각각의 주거지역은 이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로 정의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든 서로 구

분되는 자연적인 혹은 인위적인 경계를 가진다. 이러한 경계들은 매우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계의 존재조차 인식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같은 경계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동일한 

주거지역에 거주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독립적이거나 개인적일 수 있다. 주거지역의 성격은 이처럼 매우 

다양하다.

어떤 특정 주거지역에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곧 그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단순히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

는 주거 수단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반면에, 어떤 주거지역에서는 주민

들의 공동체가 비교적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상당한 수준의 주민자치

가 수행되는 곳도 있다. 주민조직의 형성은 주민들에 의하여 자발적으

로 혹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조직 형성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

이 주민조직의 존재 가치가 그 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오히려 주민들에 의한 자치조직의 형성과 유지는 지방정치 및 지

방행정의 패러다임에서 자치적 거버넌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함

에 따라 그 필요성과 의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

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직 형성을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

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기도 한다.1)

1)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각 자치구를 통하여 마
을공동체의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http://www.seoulmaeul.org/), 서



한편 미국의 주거지역 중에서 어떤 특정 형태의 주거지역은 주민조

직 형성의 제도적 측면에서 매우 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

다도 이 형태의 주거지역에는 예외 없이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정부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연구

의 대상이 되는 주거지역 주민조직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체에 의하

여 설립되고 주민들에 의하여 유지되지만,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의 기능과 지위를 가지고 공식적인 법적 주체로서 설립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주민조직에 초점을 

두고 그 제도적 기반과 공공 기능 및 정치적 지위에 관한 제도적 요소

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주거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일

반적인 부동산학의 범주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학문적 접근법을 채택

한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는 주거지역에 관한 연구를 주거수단인 부

동산 거래 및 부동산 시장의 관점과는 무관하게,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들이 형성하고 유지하는 주민조직 및 자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기반은 대체로 정치학, 행정학 및 공공경제학의 맥락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역 

주민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 제도가 지니는 의의와 발전의 논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관찰 및 조사연구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주로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역 주

민조직에 관한 선행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적 이론들을 기반으

로 그 제도적 의의를 논하는 이론적 설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자 한

다. 아울러 미국의 특정 주민조직 제도에 관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우

울시 지역상생교류 사업단을 운영하며 각종의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http://sangsaeng.seoul.go.kr/).



리나라에서의 주거지역 주민조직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비교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미국의 주민자치단체 제도에 관한 기초지식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국의 주민조직은 종전의 주민조직들처럼 

주민들이 임의로 형성한 조직도, 정부가 주도하여 말단 지방행정조직

으로서 형성한 조직도 아닌, 법인격을 가진 일종의 자치단체

(association) 형태로 설립(incorporation)된 주민자치 조직이다. 주에 따라 

명칭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주민조직은 대체적으로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 (RCA)” 혹은 줄여서 “community 

association (CA)”로 명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형태와 특성의 주거지역 주민조직들을 타 형태의 주민조직들

과 구별하여 “주민자치단체”로 명명하고자 한다.2) 미국에서도 주민자

치단체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생적인 주민조직이

나 지방정부의 산하로 편성되는 주민조직과는 구분되는 다소 생소하

고 독특한 형태이지만, 대도시 교외 지역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주민자치단체(이하에서는 대부분 “RCA”

로 칭함), 즉 RCA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실적 자료들을 정리하고, 

아울러 RCA가 지니는 제도적 의의 및 평가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하

고자 한다.

2)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을 직역하면 “공동체 형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association”이라는 의미이다. association은 통상적으로는 “협회”로 번역되지만 본 연구
의 영역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의미를 살려서 “법인격과 자치권이 부여된 
단체”의 의미를 갖는 용어인 “자치단체”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따라서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 즉 RCA는 “주민자치단체”로 번역하고자 한다.



1) 주민자치단체의 정의

주민자치단체, 즉 RCA에 관한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RCA

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공동체에 관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의를 

정리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는 대체로 지역적 문제나 주민 등에 관

한 공동체의 개념이 동일한 지역과 동일한 거버넌스 및 이해관계의 공

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좀 더 특정적으로 주민공동체의 

개념은 거버넌스의 자율성과 공동의 거주지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Beaton and Maser, 2016).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주민자치

단체는 제도적으로 지역공동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또

는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이해관계를 공유하

면서 자신들의 주거지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들을 자율적으로 다루

기 위한 집합적 행동을 수행하는 자치적 조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3)

RCA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RCA와 관련된 문

헌들에서 시도된 다양한 정의들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Nelson, 2011; McCabe, 2011; Oakerson, 2004 참조).

민간 개발업자에 의한 초기 설립

주민의 의무적이고 자동적인 소속

3) 주거지역 주민공동체의 정의에 있어서 두 가지 구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는 
“지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영역”이 수평적 개념만을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
부인데, 수평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수직적 개념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고 본다. 두 번째는 주민의 개념이 소유주만을 포함할 것인지 임차인도 포함해야 하
는 것인지의 여부인데, 주민공동체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을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
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부재 소유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주민자치 거버넌스

무엇보다도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치조직을 설립하는 경우는 오

랜 기간 존재해 온 기존의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하여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새롭게 조성되는 집합적 주택단지

에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RCA가 설립되는 초기의 작업은 예비 주민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개발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기존의 주거지역에서 주민자치조직을 설립하는 작업

에는 자치조직의 관할구역인 공동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

운 작업이다. 더구나 공동체의 영역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정의된다 

할지라도, 기존의 주거지역에서 주민공동체 자치조직을 설립하는 작

업은 부재 임대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작업까지 포함

해야 하므로 결코 용이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새로운 주거지역의 

개발과 함께 RCA를 설립한 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집합적이고 자동

적으로 수행되는 등록 작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요약되는 RCA의 정의에서 가장 뚜렷한 제도적 요소는 특

정적으로 정의되는 주거지역 혹은 주거단지의 형성 과정에 부수적인 

절차로서 행해지는 민간 개발업자에 의한 사적인 RCA 설립과 이러한 

RCA 관할 주거지역에서의 거주에 따른 강제적이고 자동적인 RCA 소

속이다. RCA의 정의가 지닌 또 다른 분명한 요소는 RCA가 해당 주민

들의 자치에 의하여 관할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RCA들은 그 설

립에 있어서는 민간 개발업자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일단 어느 정도 

비율의 주민들이 해당 주거지역에 입주를 마친 후에는 RCA의 관할이 

개발업자의 손에서 떠나 해당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온다. 따라서 주민

들은 스스로 자치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담당할 



주민들을 자치적으로 선출하는 등 일반적인 주민자치의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럼으로써 주민자치는 RCA의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가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CA는 주민들이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모임을 갖는 단순한 집합체(assembly)의 개념이 아닌, 공식적

으로 법인격을 가진 조직(association)으로서 설립되는 것이다. 사실상 

법인으로서의 RCA의 설립은 미국의 지방제도에서 도시(city)나 읍

(township)과 같은 시 정부(municipality)의 설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

다. 다시 말하여, 미국에서 새로운 시 정부가 설립되는 것과 주거공동

체 주민조직으로서의 RCA가 설립되는 것은 법적인 개념에서는 거의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제도의 맥락에서 RCA는 

“특정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법인격을 가진 공식적인 조

직으로서 사적으로 설립한 자치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RCA와 시 정부(municipality)의 설

립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RCA는 지방제도에 있어서 시 정부

와 같은 제도적 지위를 갖도록 어느 주의 주법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공식적인 지방정부는 아니라는 점이 가장 본질적인 차

이점이다. 하지만 RCA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

니라도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위한 제도로서의 일정한 능력을 지닌 

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RCA의 설립과 

시 정부 설립 간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RCA가 그것의 법적인 

지위나 특성에 기초하여 볼 때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근거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한다.

2) 주민자치단체의 유형

RCA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콘도미니엄 RCA(condominium 



association), 주택소유자 RCA(homeowners' association), 협동주택 

RCA(cooperative association)이다(Nelson, 2002-a; Chaskin, 2003). 각각의 

RCA 유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콘도미니엄 RCA: 개별적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각각의 주택소

유자가 가지며, 공동체의 공동공간에 대한 소유권은 전체 주택소

유자들이 공동으로 갖는다. 이로써 전체 공동체의 공동재산에 대

하여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주택소유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

관계를 갖게 된다. 사실상 공동체의 어떤 재산도 법적으로는 콘도

미니엄 RCA의 소유가 없지만, RCA는 공동체의 공동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를 기반으로 전체 공동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 주택소유자 RCA: 개별 주택에 속한 모든 공간과 토지는 개별적으

로 소유된다. 반면에 공동체에 속한 공동재산은 주택소유자 RCA

의 소유이며 RCA 관리의 대상이 된다.

· 협동주택 RCA: 개별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에 속한 어떠한 부동

산도 소유하지 않는다. 모든 건물과 토지 및 시설은 RCA가 소유

하고 관리하며, RCA 구성원들은 다만 RCA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이다.

한편 RCA와 아울러 미국 도시 지역에는 근린주구 조직도 존재하는

데, 사실상 실제 현장에서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근린주구 조직은 

많은 미국의 도시에서 우리나라의 ‘동’과 유사하게 시 전체를 행정적

으로 분할한 구역에 설립된 주민자치 성격의 조직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근린주구 조직들이 있는 시는 시 전역 전체가 복

수의 근린주구들로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시 영역에서 근린주구 조

직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없게 된다. 대체로 시 정부의 발의에 의하여 



설립되어 시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법적인 성격은 

공식적인 법인의 형태가 아닌 법인격이 없는 임의적인 주민위원회의 

형태가 대부분이다(Chaskin, 2003). 이러한 특성의 근린주구 조직을 미

국의 대부분의 시에서는 “neighborhood association(NA)”으로 부르고 있

지만, 일부 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4) 사실상 RCA와 

NA와의 차이점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두 제도를 구분할 수 있는 점은 

RCA가 개발된 주택단지에서 설립되는 반면에, 통상적인 NA는 시 전

체를 분할한 일부이므로 주택단지의 개발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두 제도는 최초의 설립 주체에 있어서 RCA가 민간 개발

업자이고 NA가 시 정부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구분된다. 하지만 일부

에서는 RCA를 NA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유형 정의에 따라서는 

RCA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을 “neighborhood association”

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기도 한다(Nelson, 2002-a and 2002-b).

3) 주민자치단체의 현황

RCA로서 조직된 주거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집합적인 주택개발의 

방식에 따라 다수의 주택들로 구성된 하나의 독립된 주택단지로 조성

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거지역을 실질적으로 둘러싸는 펜스나 담장과 

같은 분명한 물리적 경계는 이러한 특성의 주택단지에서 공통적인 요

소이다(Grant and Mittelsteadt, 2004). 또한 RCA가 설립 방식에 있어서

는 사적인 조직이지만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들의 형태에 있어서는 공

공조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적인 정부” 혹은 “준정

부” 조직이라고 분류되어 왔다(McCabe, 2011). 이 점에서 RCA는 지방

4) 예를 들어, California 주 San Diego 시에서는 “community association”이 공식적인 명칭
이다(https://www.sandiego.gov/planning/community/profiles).



정부와 구별되는 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동업자 협회나 자

발적으로 구성되는 지역 사교클럽과도 구별된다.

자동적이고 의무적인 소속과 주민 선출에 의한 대표기구의 조직은 

RCA의 구성원으로서의 주민에게는 그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에서도 동

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이는 RCA가 정부의 기능을 가진 공공조직 

혹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RCA가 지방

정부와 구별되는 점은 바로 설립의 상황적 요건이다. 즉, 새로운 RCA

들은 새로운 주거단지의 개발에 따라 설립되므로 주택개발과 직접 연

관되어 있는 반면, 지방정부가 설립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주택개발

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들에 근거하여 사실상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RCA와 같은 형태의 주민자치단체들이 기존의 주거지역이 아닌 주로 

대도시 교외의 신흥 주택단지 개발 지역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

가해 왔다(Baer and Feiock, 2005; Oakerson, 2004; Chaskin, 2003). 미국

에서 1960년도 RCA의 추정 숫자가 5백 개 정도에 불과한 반면, 약 40

년 만에 1998년도 추정치로는 약 205,000개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약 4,200만 미국인들, 즉 전체 미국시민의 약 15% 정도가 RCA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주요 대도시권에 지어

지는 새로운 주택의 50% 정도가 RCA에 의해 조직화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5) 이와 같은 RCA의 엄청난 증가는 주택의 단지별 개발이나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등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elson, 2011).

5) https://www.census.gov/ 참조 



3. 미국의 주민자치단체 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

본 연구는 미국에서 RCA가 발전해 온 이유 및 그 특성의 설명을 주

요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 하지만 RCA 현장에서의 조사연구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증적인 설명보다는 이론적인 설명에 비중

을 두고자 한다. 하지만 RCA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대체적인 경향이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현황에 관한 서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RCA에 관한 어떤 특정 이론들이 선행적으로 정립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는 RCA의 제

도적 의의와 발전의 논리에 관하여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이론적 설명

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RCA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좀 더 체계

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RCA의 기반, 기능 및 지위 등으로 세분하여, 

공유재 이론, 공공서비스 이론 및 특구 이론을 각각 적용하여 설명하

고자 한다.

1) 주민자치단체의 기반: 공유재 제도로서의 의의

본래 공유재 이론은 공동목초지나 연안 어장, 하천 등과 같이 자연 

상태에서의 공유재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다(Ostrom, 2005). 본 연구

는 전통적인 공유재 이론을 주거단지와 같은 인공적, 도시적 환경에서

의 공유재를 개념화하여 이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일찍이 

Hardin(1968)이 제기한 공동목초지의 비극을 소유권과 규칙이 부재한 

대도시의 개방된 주거지역의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적용한 Jacobs(2011)의 연구에 기초하는 것이다.

복수의 독립주택들 혹은 공동주택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지



역에서 주택들 간의 공간이나 보도와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공동주택 

건물들과 같은 공동체 공동의 공간들이 일종의 “공유재( , 

commons)”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공유재는 공동의 재화이기 때문에 본

질적으로 소위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하여 재화로서의 효용성을 상

실하게 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공유재의 존재가 공동체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Jacobs(2011)가 주장한 바와 같이, 주거지역이 개방된 공유재로서 존

재할 경우 안전성과 쾌적함을 상실하기도 하고, 특히 과도한 교통의 

흐름에 속해 있을 경우 안전성이 위협받기도 하는 것이다. 주거지역의 

지나친 개방화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 상실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다. 주거지역에 속한 공유공간이 사실상 외부인의 사용에 대하여 배타

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방된 공공재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6)

본래 도시 주거지역에 있는 공유재는 복수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

다고 본다. 이를테면, 도심지역의 간선도로는 대체로 운송에만 사용되

는 반면, 주거지역의 도로는 운송뿐만 아니라 놀이, 조깅, 보행 및 여

러 형태의 위락활동 등을 위하여 존재한다. 하지만 주거지역 내의 도

로는 보행과 조깅에는 분할성이 거의 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운송과 

놀이는 배타성을 지니므로 동시적으로 사용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

민들이 자신들의 공유공간에 있어서 특정 형태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집합적 행동 능력을 가짐에 

따라, 그 주거지역 내의 공유재는 다양한 수준의 동시적 사용과 배타

적 사용이 모두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의 RCA는 외부와 매우 분명하게 구분되는 주거지역을 기반으

6) 최근 서울시의 북촌마을이나 몇몇 도시의 벽화마을들과 같이 우리나라의 일부 주거
지역이 인기 관광지역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CA가 

관할하는 집합적 주거지역은 하나의 공유재의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 

RCA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재산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주

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필요에서 공동체를 하나의 자치단체로서의 RCA로 조직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본다(Nelson, 2011).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공유재 관

리의 성공이 공동체 전체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 주민의 차원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초래한다는 합리적 

계산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Langbein and Spotswood-Bright, 2004).

또한 RCA 제도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이익과 개별적인 구성원의 

이익을 동기화함으로써 공동체 자체를 하나의 공유재로서 간주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집합적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RCA 주민들이 공동체에 공동의 이

익이 되는 것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이익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다(Ostrom, 2005). 따라서 개별적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 혹

은 주거공동체를 자신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하나의 공

유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RCA 제도의 기반이며, 이러한 RCA의 설립은 

공유재 제도로서의 공동체의 인식에 기초한다.

2) 주민자치단체의 기능: 공공서비스 공급 제도로서의 의의

본 연구는 만족할 만한 지방행정이란 각각의 공동체에 차별적인 서

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의 수행을 위해서는 자치적인 거버넌스 기

능을 가진 지방행정의 주체가 공공서비스의 차별성에 맞게 적절히 다

수일 필요가 있다는 신제도론적인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Ostrom, 

2005; Oakerson, 2004). 하지만 RCA가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들이 상대



적으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쟁력 있는 공급주체로서 발

전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문

제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개념을 행정의 개념과 

생산의 개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기획, 예산, 

관리 및 법적 정비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인 반면에, 생산은 공공서

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화를 산출물로 변환하는 기술적 차

원의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기능은 공공서비스의 

생산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능력에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Ostrom, 2005; Oakerson, 2004), 생산 능력이 거의 없이 행정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RCA와 같은 작은 규모의 주체도 충분히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제도주의자들은 미국의 대도시 지역은 규모와 형태가 매

우 다양한 다수의 자치적인 거버넌스 주체들로 구성되어 상호작용하

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RCA가 발전하기 시작한 1960년

대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된 주장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결론은 이렇듯 

다양한 공동체 주체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선호에 가장 적합한 공공서

비스를 공급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시민선호에 더욱 대응성이 높고 오히려 더욱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더욱 공평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RCA와 같

은 공동체 주체들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를 실증하고 있다

(Hawkins, Percy and Montreal, 2010; Ostrom 2005; Oakerson, 2004).

실증적으로도 미국의 지방행정 체계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서비

스 공급주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체계에서는 RCA도 그 중 하나로

서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와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서 주 정

부와 카운티 정부 및 시 정부는 간선도로의 관리와 같이 각각의 수준

에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한다. 반면에 RCA도 그들 자신의 도로를 유



지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은 공동체 경계내로의 도로접근

을 제한하거나 공동체 경계 내에서의 주차나 주행속도와 같은 교통통

제를 시행하는 한편, 그들 자신의 도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유

지 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Oakerson, 2004).

3) 주민자치단체의 지위: 특구(special-purpose district) 
제도로서의 의의

본 연구는 RCA를 지방서비스 공급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하여 독립

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인 ‘특수목적구역(special-purpose district)’이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7) 본래 특수목적구역 혹은 특구는 일

종의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지방제도로서 대도시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지방정부들 중의 하나로서 인정된다(Rochefort, 

Rosenberg, and White, 1998). 특구의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

자면, 경계는 제한적이고, 기능은 특구의 자산을 기초로 일종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며, 범위는 가능한 한 지방적인 것이다. 따라서 특구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의 주체가 되는 지방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에서 하

나의 분화된 지방행정 체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LGC, 2002).

미국에서 어떤 대도시 교외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가

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기존의 카운티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카운티 영역 내에 

새로운 시(municipality)가 설립(incorporation)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7) 미국식 특구의 개념은 우리나라 특구의 개념과는 매우 상이하다. 우리는 특구의 영역
을 주로 특산물특구, 경제특구, 관광특구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특구는 미국의 특구와는 매우 다르게 조세상의 특혜나 규제완화의 특혜를 주는 지역
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식 특구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지방제도로서 공식적으
로 인정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운 시의 추가가 주민의 차별적인 수요와 선호를 항상 만족시키는 것

은 아니다. 부적절한 세수에 대한 불만족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차별

적인 요구는 시 정부가 새로 설립되었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새로운 시 정

부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시 정부의 관할영역을 확대하는 작업 등이 

결코 쉬운 정치적, 행정적 작업이 아닌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특구 제도를 공식화하고, 특구를 단일기능 특

구(single-function district)와 다기능 특구(multi-function district)로 분류하

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특구의 85% 가량은 상수도, 하수도, 소방 등과 

같은 단일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한다. 반면에 복수의 서비스들을 공

급하는 다기능 특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카운티 서비스 특구(CSA: 

County Service Area)는 방범, 도서관, 공원 등과 같이 카운티가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라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LGC, 

2002). RCA는 특구의 하나로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구의 정의

에 따라 제한된 경계를 가진 공동체를 위한 공공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의(de facto) 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전해 왔

다고 본다. 카운티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안적인 

지방제도로서 CSA가 존재하듯이, 특정한 주거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종의 공동체 서비스 특구로서의 RCA도 미국에

서 특구 제도의 발전과 함께 대안적인 지방제도의 지위를 가지고 발

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4. 미국의 주민자치단체에 관한 논의

1) 주민자치단체에 관한 제도적 평가



RCA가 처음 소개된 1960대초 이래 이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

한 시각의 논의들이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RCA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매우 활성화된 형태의 주민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주거공동체에 있어서 보편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실증적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한계

도 존재한다. 더구나 RCA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규나 제도에 

기초하여 발전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증

가하여 왔기 때문에, RCA의 제도적 양상은 지역과 주에 따른 편차가 

심하다는 보고도 있다(Baer and Feiock, 2005). 따라서 RCA에 대하여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연구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

고 볼 수 있다.

RCA의 제도적 차별성에 기초하여 Dolsak and Ostrom(2003)과 

Oakerson(2004) 등은 하나의 제도로서의 RCA를 주민선호 표명의 효율

성, 재정문제의 형평성 및 정치적 책임성의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RCA가 제도적으로 주거공동체에 밀접하게 기반하고 있다

는 것은 주민선호를 수렴하는 집합적 행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율

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효율적인 주민선호 표명

의 결과로서 RCA는 공동체 공공서비스의 수혜범위와 재정부담의 범

위를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맞춤으로써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세밀한 형평성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RCA는 규모가 상대

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선거를 비교적 자주 시행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접근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상황들의 결

과로서 RCA의 지도부가 주민들에 대하여 갖는 책임성이 제고된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RCA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기초하여, 아직도 더 많은 수의 



미국시민들이 RCA가 관할하는 주거지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RCA 공동체에서의 거주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러한 공동체 통제에 대하여 다소 저항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Langbein and Spotswood-Bright, 2004). 무엇보다도 RCA의 소속감이 특

정 지방정부의 시민으로서 또한 RCA의 구성원으로서 일종의 이중적

인 시민권으로 인식되어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

별적인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RCA 주거단지 공동시설의 가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RCA 주민에게는 이중과세가 되고 있다고 부정적으

로 평가하기도 한다. 더구나 이러한 이중과세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주

민세와 RCA의 강제적 회비라는 이중적인 부담도 포함하게 된다. 과연 

이러한 이중과세가 서민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에 관

하여는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2) 주민자치단체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로서 RCA가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가치는 RCA

와 지방정부 중 어느 한 쪽이 아닌 양 쪽 모두에게 잠재적인 이익이 

된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공공서

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RCA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을 상쇄한

다고 인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CA가 공급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은 대체로 지방정부는 쉽게 공급하지 못하거나 혹은 공

급이 된다 할지라도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

부의 입장에서는 세금에 의하지 않고도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서비스 공급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이의 

결과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가 안정 및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혜



택을 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aer and Feiock, 

2005;  Dolsak and Ostrom, 2003). 한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부동산 가치의 덕택으로 지방세원에 도움을 주는 RCA를 관할구역에 유

지하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도시개발에 

관한 허가 등의 결정에 있어서 RCA 형태의 주거공동체 개발을 더욱 적

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Baer and Feiock, 

2005). 미국에서 RCA가 엄청난 속도로 급증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RCA

가 가지는 이러한 잠재적인 효용성을 실증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RCA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RCA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는 만큼 지방정부도 시정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RCA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방정

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과도한 공공업무

를 줄여줌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는 데

에 있다. 이 점에서 주목할 점은 RCA가 주민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며, 이 점이 지방정부의 

RCA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유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Scheller and 

Yerena(2017)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RCA의 정치적

인 행동과 로비의 결과로서 수행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Chaskin(2003)은 RCA와 시 정부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관한 실증적

인 연구를 미국 10개 대도시에서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시 정부 공무원들은 RCA와의 협동관계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또한 RCA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명과 조정 

및 지방정부와의 협치 역할 등에 있어서 비교적 효율적인 민간 주체

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RCA를 지방정

부 행정서비스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의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aer and Feiock, 2005; Smock, 2004; Chaskin, 2003).

3) 미국 연방제에서의 주민자치단체의 의의

RCA 형성의 정치적인 근거는 미국의 연방제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RCA는 시 정부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만의 독자적인 공동체 관

할구역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는 시가 지방정부로서 연방제

의 지방 단위인 것과 같이 RCA도 공공서비스의 공급단위로서의 생존

력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지방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

반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여, 군(county) 내에서 시(city)를 설립하는 정

치적 이익의 본질과 시 내에서 RCA를 설립하는 정치적 이익을 본질적

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종전의 city-county 관계의 논리가 

RCA-city 관계에 바로 원용됨으로써 RCA 설립의 정치적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다. 즉, 본래 미국의 연방제는 주 정부들이 모여서 설립한 연

방 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가 주축이 되었으나, 주 내에서 새로운 시가 

설립되면서(incorporated) 시와 주의 관계가 주와 연방의 관계처럼 형성

됨으로써 연방-주-지방 이라는 미국 연방제의 틀을 형성하여 왔다. 동

일한 연방제적 원리에 따라, 시 정부의 관할 영역 내에 새로운 RCA가 

생기게 되면, 시와 공동체의 관계는 마치 주와 시의 관계와 유사하게 

형성된다. 이는 주 정부의 영역 내에서 시 정부가 자치정부를 유지하

듯이, RCA도 시 정부의 영역 내에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

를 유지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RCA가 미국 전역에 걸쳐 엄

청난 수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연방제적 관계가 추가로 형성되고 있거

나 혹은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는 RCA가 미국의 연방제 체계에서 가장 하위의 지방정부로

서 간주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



고자 한다. 특히 Oakerson(2004)도 RCA가 집합적 행동을 하도록 조직

화되어 있을 때는 비록 지방정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기능을 가진 지방정부로

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지방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조

직으로서의 RCA가 지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RCA의 민주성에 있다

고 본다. 대체로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점은 실질적인 

생활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하다는 점에 있는데, 특히 Smock(2004)은 진

정한 민주주의는 보통의 시민들이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됨을 

주장하며, 이의 기반은 RCA와 같은 공동체 조직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Hawkins, Percy and Montreal(2009)도 전국적인 조사연구의 결과

로서 RCA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하나의 지방정부라고 규

정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주민조직을 위한 시사점

미국인의 약 15% 정도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RCA로 조직되어 있

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어떤 의미에서 RCA 공동체가 미국의 대

표적인 주민공동체 형태라고 간주할 수 있다.8) 그러면 이러한 RCA 형

태의 주민공동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

다면 어떤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하에서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주거형태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48.1%(2016년 현재)

를 차지하고 있다.9) 우리나라 아파트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체

8) https://www.census.gov/ 참조
9) 국토교통부 2018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portal/) 참조.



로 부동산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나 투자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아파트의 문제를 지방제도의 관점으

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파트를 집합적 주거지역으로 분석함으

로써 단순한 주거수단이 아닌 하나의 지방제도로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유사한 제도인 RCA 제

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아파트 연구에 관한 새로

운 시각의 이론적,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를 시도하며, 이에 따

라 아파트라는 집단적인 공동주거형태에서 형성될 수 있는 주민공동

체의 공공문제 및 주민조직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들을 논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아파트단지의 주민조직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외부의 영역과 매우 분명하게 구별된다. 공동체의 분명한 경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 분명한 책임소재와 외부인의 효과적인 통

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물리적인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들

은 이러한 물리적 조건 하에서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아파

트단지를 하나의 주민공동체로 형성하고자 하는 집합적인 노력을 수

행하는 유인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단지

(complex)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인정되어 공동주택관

리법의 대상이 된다.10) 이 법은 우리나라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단지 

10)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외에도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동 시행령의 
대상이 된다.



중에서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파트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들은 공식적인 법규 적용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아파트단지 영역 내에 설치된 각

종의 시설들은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 및 사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아파트단지들은 담장 등으로 외부 지역과 구분하거나 혹은 

실제로 분리되어 있다. 한편 담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들은 해당 단지

에 속하는 아파트 건물들의 동일한 모양과 색상 등으로 외부 지역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법은 아파트단지가 단지 

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해

당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재산의 유지와 

공동체서비스 공급 및 관리비 형태의 세입의 징수에 관한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주민자치기구가 해당 아파트단지의 재

산소유자 및 입주자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구성됨을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단지의 물리적인 특성을 보면, 주민들의 사유 부분과 공유 부

분이 공존하고 있다. 사유 부분은 각각의 개별 아파트 세대들로 한정

되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시설 및 장소들은 공유 부분인 것이 일반

적이다. 공유 부분에는 대체로 아파트 건물 및 이에 속한 각종 시설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우편함, 전기 및 기계 시설 등)과 아파트 건

물 외부의 시설 및 장소(도로, 보도, 놀이터, 노인정, 화단, 주차장, 관

리사무소 등)가 포함된다.

아파트단지 내의 공간적 영역은 사실상 모두 사유재산이므로 원칙

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처분 및 관리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의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그 아

파트단지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거주 임대인들의 책임에 따라 유지되

고 관리되어야 한다. 아파트단지 외부의 도로나 보도의 청소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나 보도 등의 청소

는 아파트공동체의 책임이다. 그 외의 모든 아파트공동체의 재산은 그 

혜택이나 손해가 전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공동으로 귀

착된다. 더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책임들은 아파트 생활의 편안함이나 

쾌적성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치와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아파트단지 

내의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유지관리 

노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파트단지가 자치

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제도적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들도 미

국의 RCA와 같이 공동체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의 잠재성이 있

으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식 특수목적구역과 같은 특성도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공동체의 거버넌스 집행부로서 아파트 관리비와 같은 주민들로

부터의 세입을 기초로 관리 업무, 경비 업무, 청소 업무, 공중위생 업

무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때로는 공

동재산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기물파손이나 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주민들의 행동들을 규제하기도 하고, 공동체 생활의 안전과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흡연이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들도 적극적으로 규제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등과 같은 범정부적 규제 등도 아파트공동체 

차원에서 집합적으로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아파트공동체들은 자

신들의 거버넌스 조직과 기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종류

의 공공서비스들을 공동체의 상황에 적합하게 차별적으로 공급하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미국의 주민자치단체 제도와의 비교



미국에서 여러 다양한 주거형태 중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비율의 

주민들이 RCA 주거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RCA가 초래하는 순기

능에 있다고 본다. 대체로 RCA가 초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의 핵

심은 사실상 경제적 논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RCA 제도 자체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

이다. 그러한 경제적 기반에 더하여 RCA의 존재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체제인 연방제의 틀에도 잘 들어맞고 있는 것은 RCA의 급증에 매

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정

치적 조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

문이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가 미국의 RCA 주거단지와 비교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에 있다고 본다.

아파트단지의 경계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

아파트공동체가 자체적인 세입을 갖는다는 점

아파트공동체 주민조직이 아파트공동체의 일을 자율적으로 규제

한다는 점

아파트공동체의 지리적 영역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

아파트공동체가 자치조직에 의한 거버넌스를 유지한다는 점

아파트공동체 주민조직이 공동체 서비스의 공급과 공동시설의 

관리를 수행한다는 점

이렇듯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 공동체와 미국의 RCA 공동체 간에

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아

파트단지의 주민자치 조직은 자치단체 수준의 법적 지위를 갖도록 공

식적으로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 공동체 조직



에 미국의 RCA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주민 자치조직 제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

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항들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가 미국의 

RCA 주거단지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지방제도의 근본적인 차이

공동체 구성원의 차이

주거단지 위치의 차이

첫째, 미국과 우리나라는 매우 상이한 지방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RCA가 일종의 자치단체로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

라의 아파트단지의 주민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주민

자치 의결기구에 불과하다고 간주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 회사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1999.07.12. 대법원 판례 99마628), 관리사무소의 사용종속 관계에 있

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2001.06.01. 대법원 판례 2001두2218), 입주

자들의 집단 소송 등과 같은 재판에 있어서 소송주체가 되지 못한다

(2015.01.29. 대법원 판례 2015다62657)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입주

자대표회의는 법인격을 결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RCA가 공식적

인 정부의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municipality)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방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가 속한 기초자



치단체는 사실상 정부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하나의 자치단체이므로 

아파트단지 공동체는 지방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지위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단지 공동체는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주민단체 중의 하나로서 취급되고 있다.11)

둘째, 미국의 RCA와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는 구성원에 있어서 본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RCA는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를 구성

원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7년도 전체 주택시장의 임대

율이 42.3%인 것에서 보듯이 세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이수욱, 

2018),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상 주택의 소유 여부에 무관하게 현재의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상당 비

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

치 상승에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무관

심은 경제적 유인을 기초로 하는 RCA와 같은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치의 형성에는 

아파트단지의 관리 수준보다는 재건축 여부나 학군 및 기타 외생적 

변수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김광영, 안정근, 2010 참조).

셋째, RCA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의 위치 차이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는 1970

년대부터 도심 및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로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도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대도시 도심에 비교적 대규모

로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의 경계를 유지하거나 외

부인의 통제와 같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주변 고밀도 지역의 생활권이나 인근 과밀 지역으로의 교통 

단절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아파트공동체와 외부 지역과의 격리 

11)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관리 혹은 주택관리 담당 부서가 관내 아파트단지
들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대도시 

지역의 RCA 단지들은 대부분 교외지역의 나대지에 신축되어 왔으므

로, 주택단지의 경계가 매우 분명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통제 문제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기존의 도심지역이나 주변 과밀 지

역과의 갈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주민자치단체 제도의 수용 문제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가 미국의 RCA 주거단지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공동체도 명목상 혹은 법적

인 지위는 민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공동체의 집합

적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들이 그 규모 및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 공공서비스 공급의 주체

가 되듯이,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특성에 세밀하게 맞춘 아파트공동체

도 공동체를 위한 집합적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규모와 특성의 아파트단지들

의 개발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이러한 결과로서 

지방행정 체계에서의 지역공공경제는 더욱 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상당한 차이점에도 불구하

고 미국의 RCA와 같이 우리의 아파트 공동체도 의미 있는 경쟁성을 

갖춘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혹은 하나의 특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RCA의 제도적 요소들을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제도적 혹은 현실

적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로 인

하여 현실적으로 미국식 RCA와 같은 조직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법령

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작업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오히려 RCA 방식의 아파트 주민자치의 운영이 사실상 가능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정도의 노력은 실

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RCA의 정책적 시사점들을 우

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개념들로 재구성하는 연구들과 노력들이 계속

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를 모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6. 결 론

도시 주거지역에서 주민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님에도 불

구하고 사실상 공동체 형성이 그렇게 자발적이지도 용이하지도 않다

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더구나 주거지역의 주민공동체가 자치적

인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을 스스로 형성하는 것은 분명히 매우 어려

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나 조건이 도시 지역에서 주민

공동체 및 그 자치조직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농촌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주민공

동체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도 주민

공동체의 형성과정이나 특성이 다를 뿐, 주민공동체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의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미국의 대도시 주거지역에서 형성되

어 온 주민공동체 조직 중에는 그 설립부터 법적인 성격까지 기존의 

주민공동체와는 매우 차별적인 제도적 특성을 지닌 형태가 있다. “주

민자치단체”로 명명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제도는 공식적인 법인

격을 가진 일종의 자치단체의 형태로 설립되어,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며 공동체에 차별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특성의 공동체는 그 제도적 기반



에 있어서 공유재 이론에 의거하여 공동체 설립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고, 그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제도로서의 제도적 의의에 

따라 공동체 기능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는 미

국의 지방제도에서 일종의 특구로서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부터 

발전해 온 이러한 주민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미국의 학계에서 

많은 찬반론이 있어 왔으나 일반적인 평가는 아직 어려운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

난 반세기 이상 동안 매우 크게 성장해 왔으며, 미국의 연방제 제도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도시 교외지역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민자치단체의 연구를 통하여 이러

한 도시적 맥락에서의 주민공동체 조직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가장 중점을 둔 문제는 미국의 주민자치단체의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주민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는 특성들과

는 매우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닌 주민공동

체 조직의 제도적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함에 있다. 미국의 

주거지역 주민자치단체의 자치적 정부기능은 전체적인 지방행정과 더 

크게는 연방체계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또한 주민자치의 관점

에서도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민자치단체는 대

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체 제도가 

우리나라의 주거 지역에서의 공동체 형성에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정치·행정적 제도의 커다란 차

이로 인하여 이 제도를 수용하는 데에는 좀 더 세밀한 제도적 고려가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주민공동체 육성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공동

체 정신이라는 감성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혹은 정부에 의



한 단발성 이벤트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도 주민들의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

록 조직됨으로써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파트 주민조직의 특성들이 미국의 주민

자치단체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본 연구가 향후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아파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

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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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American resident organizations with a great variety of 

institutional features, there is a type of institu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resident organization in its establishment to formal 

status. This institution so called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s (RCA)” 

is incorporated as an association with formal corporate personality. The key 

task of this study is theoretical explanation on this institution. Theoretically, 

the institutional base of RCAs can be explained on the theory of the 

commons; the function can be explained on the theory of public service 

provision; and the political status can be explained on the theory of 

special-purpose district. RCAs have so far grow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relations with local governments in the US federal system since the 

early 1960s. While the RCA institution shows very significant implication 

for resident self-governance in Korea, more detailed consideration is required 

to accept this institution due to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difference 

between USA and Korea.

Key word :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 Commons, Public 

Service, Special-Purpose District




